
부속  

 국 인권법

표 의 자  한의 일   

UN 자 권규약(ICCPR) 19조(1)  “간 없이 의견  가질 자 ”를 립하고 

있습니다. “간 없이 의견  가질 자 ”는 매우 근본 이어  “규약에  어떠한 

외나 한도 허용하지 않는 권리”입니다(CCPR/C/GC/34). 이에 르면, 이 

권리는 단지 “한 사람의 마 에 내재한 것 로 한 는 추상  개 ”이 아니

며, 연구,  라인 검색, 논 , 간행  작 과 같  활동이 포함   있습니다

(A/HRC/29/32). 

19조(2)는, 규약 2조  결합하여, “국경에 계없이, 구 , , 인쇄, , 

 택한 어떠한 매체를 통해 든지 모든 종류의 보  사상  추구하고, 

얻 며 달”할 권리를 보장할 당사국의 의 를 립하고 있습니다. 19조(2)

는 “모든 종류의 보에 한 권리를 명시 로 장 ”하고 있고, 이는 곧 “국

가가 어떠한 보를 그 권리의 외로 규 함에 있어  당  사 를 입증할 

책임  부담하여야 함”  의미합니다(A/70/361). 한 인권 원회는 한이 “권

리 자체를 험에 빠뜨리지 않도록” 엄격히 용 어야 함  강조하 습니다

(CCPR/C/GC/34). 회, 인권 이사회  인권 원회는 인 상 허용   있

는 한들이 라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내 습니다. 

19조(3)  허용   있는 표 의 자  한에 한 3요건 심사를 립하고 

있습니다 : 

첫째, 한  드시 “법률에 근거”하여야 합니다. 이 의  여부를 평가

함에 있어 , 인권 원회는 모든 한이 “ 이 볼  있도록 만들어 야” 하

고, “개인이 그에 라 행 를 조 할  있도록 명 하게 규 어야” 한다고 

시하 습니다(CCPR/C/GC/34). 나아가, “표 의 자  한 조치를 집행하는 

자들에게 자 로운 재량  부여해 는 안” 니다(CCPR/C/GC/34).

둘째, 한  19조(3)에  구체  법한 목 , 즉 “타인의 권리나 평 의 

존 ”, “국가안보나 공공질 , 공 보건  도 의 보 ”를 한 경우에만 부과

어야 합니다. 19조(3)의 “타인의 권리”는 “인권규약  보다 일 인 국



인권법상의 인권” 개  포함합니다(CCPR/C/GC/34).

째, 한  이 합법  목 들  하나 이상  보 하  하여 요한 것이어

야 합니다. 이 요  요건 , 한  “특  것  상 로 하여야 하며, 당사

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”는 한의  심사를 내포합니

다(A/70/361). 뒤이어 생하는 타인의 권리에 한 한  그 한 로 보

는 이익의 한도 내에 만 허용 고 당 어야 합니다. 마지막 로, 한  

“목 한 결과를 달 하  한 여러 조치  법익  최소한 로 침해하는 것”이

어야 합니다(CCPR/C/GC/34).

SNI 링 책에 한 국  인권 의 용

부는 타인 권리  명 를 보 할 명 하고 법한 이익이 있 나, 모든 한

 법에 근거하여, 법한 목 에 라 요최소한 로 이루어 야 합니다. ‘불

법 , 도 , 란, 작권 침해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’  같  모 하고 

범 한 분류에 른 책  이러한 ‘법률에 근거할 것’이라는 요건  충족하지 

못합니다. 왜냐하면 엇이 ‘불법’인지, 집행 이 SNI 링  함에 있어   

어떠한  용할지에 있어  구체 인 변 를 열어놓고 있  입니다. 

한 이들 용어의 범 하고 모 한 범 는, 송통신심의 원회  송통신

원회에 부여  일 인 집행권한과 맞 , 국 인권법하에  보 는 

의 보 근권  부가 부당하고 불균 로 한할  있도록 하는  여

지를 부여합니다. 

나아가, 암  과 의  단계에  환 는 도 인 임  나타내는 SNI 

드를 활용한 SNI 링 , 개인의 표 의 자 를 보 하는 데에 인 

라인상의 라이버시 보 를 해할  있습니다. SNI 링이 라인 통신

의 실 인 내용  읽는 것  아니라고 주장 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

 개인들의 라인 트래 과 활동  실시간 로 악하고 변조( 링)할  

있는 범 를 새로운 역 로 장합니다.

2015  6월 인권 원회 보고 에도 명한  같이, 암   익명  

 "자의 이고 불법한 개입이나 공격 없이 표 의 자 를 행사하고 의견  가

질  있는 라인 라이버시 지 "(A/HRCC/29/32)를 구축합니다. 이러한 

에 한 모든 한  잘 알 진 3요건 심사를 충족하여야 합니다. 이 3요건 



심사는 자 권규약 19조(3)과 “국가는 도어, 약한 암  과 키에스크

로  같이, 라인에  개인이 향 하는 보안  약 시키는 조치는 채택하지 말

아야 한다(A/HRC/29/32)”는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. 이에 라 부는 이용

자들의 라이버시 증진  해 HTTPS  같   사용  장 해 습니다. 

SNI 드를 감시하는 것  암 로 보장 는 라이버시 보 를 우회하고, 이

로써 표 의 자 를 부당하게 축시킵니다. 나는 검열 목 로 취약  탐색

하는 이러한 행이, 이해 계자들 간의 자 인  과 보 환  

요하는 보안 거버 스 분야에 한 의 신뢰를 약 시킬 것  우 합니다.

검열 차의 불 명 , ‘불법 사이트’의 범 한 분류  불어, 한민국 내 

사람들의 보 근권  해하고 국내 표 의 자 에 한 축효과를 생시킵

니다.

통 치법 21조  하여, 나는 이 조항이 표 의 자  한에 한 자

권 규약 19조(3)상의 명 과  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

우 를 표합니다. 이 법  요건  충족하  해 는 한 규범이  나아가 충

분히 명 하고 근가능하고 가능하여야 합니다. 이 법의 구는 국

인권법에  요구하는 명 과 가능  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며, 

이러한 모  규  에게 과도한 재량  부여할  있습니다. 하  통

에 한 포 인 임도 인   없  뿐만 아니라, 이에 라 규  

통 (시행 ) 역시 법률상 구보다 구체 고 있지도 않습니다( 통  

8조는 “심의가 요하다고 인 는 보”를 포함하고 있 ). 이러한 불명

한 임하에, 법원이 몇몇 로 보여  것과 같이 많  법한 콘 들이 삭

, 차단 었습니다.

이들 규  에 부여  범 한 재량 , 차, , 검열 상 콘 의 불

명 과 결합하여, 삭  결 에 한 검토  이의  회를 한한다는 면에

 특히 입니다. 삭  결 에 한 독립 인 외부의 검토, 감독의 결여는 

부 의 검증 지 않  재량  강 시키고, 법 차 원칙에 한 우 를 

가 시킵니다. 지난 보고  마찬가지로, 나는 한민국 부가 ‘사법 이 아

닌 부 이 법한 표 의 결 자가 는 규  모델  로 거부할 것  

구합니다.

한, 표 이 일 킬  있는 해악  이  한 조치로  웹사이트 차단의 



 심각하게 재평가 어야 합니다. 부에 의한 웹사이트 차단  욱 난

할 만한 해악의 원천  그 로 남  채, 다른 나라의 국민  근가능한 특  

보를 자국민들만 보지 못하게 함 로써, 시민의 미 어 리 러시  보의 사

회  축  해합니다. 다른 조치들, 이를 면 해한 보의 근본  출처를 

알아내  하여 국외 소송  하고, 그에 한 사 소  콘  자체를 

삭 하여 이를 이는 조치가 자들의 책임에 욱 상 하는 조치일 것 로 

보입니다. <끝> 


